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
일부개정조례안 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❍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체육청소년과장)
❍ 제출일자: 2025. 4. 9.(수)
❍ 회부일자: 2025. 4. 9.(수)
❍ 상정 및 의결: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4. 23.)

2. 제안이유

❍ 상위법(청소년 기본법)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“법

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”로 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, 지도위원증을

PVC Card로 새롭게 변경하여 쉽게 훼손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

실질적인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.

1. 주요내용

❍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근거 변경(안 제9조제3항)
(변경 전)

③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21조의3을 준용한다.

(변경 후)

③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❍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․제식 및 기재사항(별지 서식)

2025. 4. 23.
복지문화위원회



1. 관계법령

❍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 제27조

2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❍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
위한 결격사유 적용 기준 등 「청소년 기본법」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

사항을 반영하고, 인쇄용지인 청소년지도위원증 규정에 훼손 방지를 위해

pvc card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법 제27조제1항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, 제4항에서

위촉에 따른 자격․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

있어 사용에 용이하도록 한 청소년지도위원증에 대한 개정취지가 타당

하다고 사료됨.

❍ 안 제9조제3항에서 제시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는 법 제27조제2항
에서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, 조례에서 법령 규정

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 

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
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.

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정  안

제9조(지도위원의 구

성) ①ㆍ② (생 략)

제9조(지도위원의 구

성) ①ㆍ② (현행과

같음)

제9조(지도위원의 구

성) ①ㆍ② (현행과

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지

도위원의 결격사유는

법 제21조의3을 준용

한다.

③ 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 법

제21조제4항-------

--.

<삭 제>


